
구미시 공고 제 2015 - 1519호

공시송달공고

 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. 9. 23.로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

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

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

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 10월 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 미  시  장

1. 사업의 명칭 :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건립공사

2. 사업 시행자 : 구미시장

3. 공고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

  ∙ 공고기간(교부기간) : 2015. 10. 26. ~ 2015. 11. 10.(15일간)

4. 공시송달 대상 토지내역 : 붙임참조

5. 이의신청 등 

  ∙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

상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

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(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)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

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 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, 신청요

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이의신청 없이 

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

알려 드립니다

  ∙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「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」이

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(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

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)

  ∙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미시 사회복지과(054-480-5188)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

원회(053-950-34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끝.


